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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 2478

민사  등에    등에  규

 2011.03.28 규  2332

개  2012.05.02 규  2397

개  2012.12.27 규  2437

개  2012.12.27 규  2441

개  2013.01.08 규  2444

개  2013.06.27 규  2478

1    

1  ( ) 

 규  「민사  등에    등에  」(다  " " 라 다)

에  차별  에  사   산 보처리시스  운 에 여 

 사  규 , 편리 고  차 과 재 사   운   

 심  실  심리  도   다.

2  ( ) 

 규 에  사 는 어  뜻  다 과 같다.

1. “ 시스 ” 란 원 처가  3  각  가운  어느 나에 당 는 

에  차(다  “민사  등” 라 다)에   ㆍ ㆍ 달

거나 리  수 도  드웨어ㆍ 트웨어ㆍ 스ㆍ 트워크ㆍ보안  등  결

시  ㆍ운 는 산 보처리시스   2  2 에 라 지  것  말

다. 

2. “ 지”란  규 에   에 라  여  진  

수 도  시스 에 여   공간  말 다.

3. “ ” 란  10    규  19 에   에 라  는 

사건   말 고, 사건   리 는 사건  “ 사건” 라 

다. 

4. “ 보통신망” 란 「 통신 본 」 2  2 에  통신 비  거나 

통신 비  컴퓨   컴퓨  술  여 보  수집ㆍ가공ㆍ ㆍ검색ㆍ

신 또는 수신 는 보통신체  말 다. 

3  (   수 는 ) 

 5  1 에 라 당사  리  에 시스  여 

  수 는 는 다 과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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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 3  각  에  참가

2. 리

3. 특별 리

4. 사건본

5. 

6. 심리 원

7. 원  사 또는   탁   

8. 감 , 원  감  탁  

9. 원     

10. 원 

10 2. 상담 원, 원  상담  탁  

10 3. 후견ㆍ 후견ㆍ특 후견ㆍ 후견ㆍ미 후견  후견 , 후견감독

11. 그 에 계   3    수 는 당   는 

2  사 등  

4  (사 등 ) 

① 시스  는 는 시스 에 여 다  각  원 

별  지에  는 보  당란에  후    

사 여 사 등  신청 여야 다. 등  사  보는  내 과 여

야 다. 

1. 개 원

2. 원

3. 변 사 원

4. 사 원

② 1 2  4 지  사 등   (다  “등 사 ”라 다)는 

  여 사  지  수 고, 그에 라 지  는 시

스 에 사  등  수 다.

③ 원  다  각  어느 나에 당 는 경우에  수  에게 사 등 과 

시스   민사  등  진 에  동 (다  “  동 ”라고 

다)   것   수 다.

1. 사건에  리  ㆍ변경ㆍ ㆍ사 나 수계 그  사  

 수  가 변경  

2. 24  1  2  또는 25  1  각  가 리    

3. 11 3  단 에 라  동   것  약 는 취지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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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동  없  직   거나 달   

④ 사건에  사 등  또는  동  지 않  당사 , 리   

3  1  4 지  에 여 재 , 수 , 수탁 사, 담당 사 또는 

(다  “재 등” 라 다)  사 등 과  동   것  고  수 

다. 다만, 당사  등  리 사에  지  래  것  상 는 경우에는 그

러 지 아니 다.

5  (사 등  철  등) 

① 등 사 는 시스 에 여 사 등  철  취지   사

등  철  수 다. 

② 계   사건   그 에 여 10  2 에  차  마  에만 

1  철   수 다.

6  (사 등  말  등) 

① 다  각  가운  어느 나에 당   6  3  5 에 라 등 사 ( 4

 2  는 사  포 다.  같다)  사  지 거나 사 등  

말  수 다. 

1. 사 등   지연 등 본래  도  다   는 경우

2. 등 사 에게 능  없는 경우

3. 그 에  각  사 에 는 경우

② 원 처   6  3  각  가운  어느 나에 당 는지 여  결  

여 다고 는 에는 당사 ㆍ 계  신청에 라 또는 직  당 

등 사  사  시  지  수 다.   원 처  등 사 에게 

당   그 사실  통지 여야 다. 

③ 원 처   6  3 에 라 사 등  말  에 당 등 사 에

게 미리 그 사  통지 고   여 여야 다. 

④ 등 사 가 시스  마지막   날  5  지나  사 등  

 상실 다.

3     수 

7  (  등) 

①  5 에 라 원에  는 는  규 에  달리 는 경우  

고는 에 「 」 2  9 에   또는 「

」 2  3 에  공  여야 다. 

②  또는 원사 등  재 나  등  는 에는 「 원  

업 에  규 」 2  2 에 라  ‘ 원  리 ’에  

  에  사  여야 다. 

③ 시스  여    다고 고 그 신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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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재 등  허가   는 공  아닌  거나  

지 아니 고 사 등  또는    수 다.

④  규 에  달리  경우 에는 재 등  허가가  민사  등에 

거나 는 에   , 날  또는 날  공  아닌 

 신  수 다.

8  (   식 등) 

① 원 처  시스  여  수 는   식,  

식 그  사  지 여 지에 공고 여야 다.

② 1 에 라 지   식  사 지 아니  는 득  사  

지 아니 는  시스  여  수 없다. 

③ 주 , 거, 그  사  담  는 지에  는 식에 

라 각 별도   여 여야 고  여 나   여 는 

아니 다. 

9  (   ) 

 11  1  3  가   에는  8 에 라  

여야 다. 

10  (  동  간과 철 ) 

①  동 는 당  사건   지  다. 다만 리   

동 는 당  심 에만  나, 원심과 상 심  리  동  에는 상

심에도  다.

②  동   등 사 는 재 등  허가  아  동  철 거나 

그 철  취  수 다.

③ 본안사건에   동   그에 수 는 신청사건에도 미 다.

11  (  ㆍ ) 

① 등 사 는 지에  는 사  빈  채우  식   후, 

나 지 사  당란에 직  거나  등재 는 식   ㆍ

 수 다.

② 공동  계  가진 여러 당사 나 리  다  각  가운  어느 나  에 

라 공동  나    수 다. 

1. 당 에 공동  원  공  여 는 

2. 당   는 등 사 가 그  에 다  공동  원

 공  아닌  포 시  는 

3. 당   는 등 사 가 다  공동  원   또는 날

 루어진   변 여 께 는 

③ 4 1 4  사 원  다  각  가운  어느 나  에 라 

 ㆍ  수 다. 다만, 민사  등  당사 , 리  또는 3 1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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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지 규  에 당 는   동  지 않  경우에는 24 1

3 에 라 등 사  달 수  신고 는 취지    후  직

  거나 달  에  동   것  약 는 취지  

 첨 여야 다.

1. 7 에   본   보  께 는 

2. 2 2  또는 3   

④ 「민사 」 89  1  규 에  리      

수 다. 

⑤ 「공 」 5 2( 등에  )  각 규 에 라   

 에는 그 취지   에  사  야 다. 

12  (  변 ㆍ ) 

①  동   등 사 가 가 아닌  원에 고   에는 

그   변 여 여야 다.

② 1  규  지 아니 는 경우 그 는 지 아니  것  본다. 

③ 1 에 라 변     경우 는 그 원본  당 

차가  지 보 여야 다.

13  ( 티미 어 료   등) 

① 등 사 는 주 나 공격ㆍ 어 에  ㆍ 상 등 티미 어 식  료  

시스  여  수 다.   「민사 규 」 69 3  는 

당  시 에 지에  는 식에 라 , 당 료  주  내

,  취지  량  야 다. 

② 1  티미 어 료는 재 등  허가  경우에만 에 편 거나 에

 진술  수 다. 

③ 2  허가   티미 어 료는 상 에게 상당 다고 는  

달  수 다. 원   여 티미 어 료   에게 당 료  스

크 등에 담아 거나 그  게  수 다.

④ 원  1  티미 어 료가 공공  질  또는 량   거나 계  

 또는 생  평   우 가 는 에는 「민사 」 162  1 에  

복사   수 다. 

⑤ 2 에  허  결   4 에  복사  여  결 에 여는 복  

수 없다.

14  ( 시스  등   수 없는 경우   등) 

ⓛ 시스  또는 보통신망에 애가 생  경우  다  각  가운  어느 

나에 당 , 등 사 는  8 에 라 원에   스크 등에 

 태  담아 거나 가 아닌 태   수 다. 

1. 시스  애가 언  거  수 는지 알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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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시스  애가 거  시 에    지연 거나 리 사

에   염 가 는 경우

3. 등 사 가 사 는 보통신망  애가 거  시 에    지

연 거나 리 사에   염 가 는 경우 

② 1 에 라  스크 등에 담아  에는 다  각  사  

야 다.

1. 사건  시, 스크 등  는 당사  리  ㆍ주  연락처, 

스크 등에 담   시,  과  날짜,   계, 

원  시

2.  스크 등에 담아 여야 는 사  

③  식  지 아니   2 에 라 는 경우에는 

 사에 라  것 라는 취지  가  야 다.

④ 재 등  1 에 라   등 사 에게 1  각  애가  

에 당     것   수 다.  에  경우에는 

에  에  것  본다.

⑤ 43  3  시스  애  여 변 간  지킬 수 없었  경우에는 

「민사 」 173 에 라 게 리   보  수 다. 

15  ( 가 곤란 거나  경우) 

①  는 것   곤란 거나 지 아니  경우  다  각  

어느 나에 당 , 등 사 는  8 에 라 원에   가 아

닌 태   수 다. 

1.  는 경우(  경우  내  가운     변 여 

그 과 께 여야 다) 

2. 술    변  어 운 경우

3. 에 당사 가 가지는 업비 ( 「 경쟁 지  업비 보 에  」 2  

2 에 규  업비  말 다)에  보가 담겨 는 경우 

4. 사생  보  또는 그  사  다고 여 재 등  허가  경우

② 1 3   4 에 당 는 가  어  에는 등 사

는 그 원본  당  차가  지 보 여야 다.

16  ( 에   ) 

 동   등 사 는 에 재 등  허가가 는 경우에만  

 스크 등  여  수 다.  경우 14  3  다. 

17  ( ㆍ변   ) 

①  동   등 사 가 11  1  또는 12  1 에 여 

  날  1주  경과 거나  끝날 지  지 아니  에는 

고    시스 에 등재   사  동 에 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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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 는다.

② 사건에   동  지 아니  당사 가 가 아닌 태  

  원사 등   10  2 에 라  변 고 에게 그 동

   여  에도 1 과 같다. 

18  (   보 ) 

① 재 등   변 ㆍ   독  곤란 거나 그 에 원본   

가  에는   에게 상당  간  여 독  가능   

다시 거나 원본   것   수 다.

② 1  에  경우 에  에  것  보고,  에 지 

아니 는 경우 당  지 아니  것  본다.

③ 등 사 가 시스  여   후에는 시스 에  

 삭 거나 수  내  다시 등재  수 없다.   등 사 는 원사 등

에게 당  삭 나 등재사  수  청  수 다.

18 2 (  수통지) 

 9 2 에    수사실   통지는 우편, 그 에 에 

는 것  원 처  는 에 다. 

18 3 (     ) 

 3  각  에  차   시 가 도래 지 아니  차에 여 

시스  통 여  는 지 아니  것  본다. 

4  사건   

19  (사건  ) 

①  10 2  사 는 다  각  가운  어느 나에 당 는 경우  말 다. 다

만,  경우에도 재 등  사건    수 다. 

1. 상 심 사건  원심사건  사건  아닌 경우

2. 재심 또는 재심 사건  상사건  사건  아닌 경우

3. 본안사건 또는 보 처  신청사건  사건  아닌 경우 그에 수 는 신청사건

4. 그 에 원 처   상  아닌 사건  여 지에 

공고  사건

② 사건에 어  원사 등      에게 당 

 스크 등에 담아 게 거나 지  우편주  게  후 

그 에 사  고 시스 에 등재  수 다. 러  식  

 는  여   갈 는 것  본다.

③ 14  2 , 3  규  2 에 라  스크 등에 담아 

는 경우에 다.

20  ( 가 아닌 태    리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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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사건에   지 아니  가 15  1 에 여진 에 

당 는 에는  10  2 에  변   등재  지 아니  수 다.  경우 

원사 등   변 지 않   별도   리ㆍ보 고 

시스 에 그 사실  여야 다. 

② 19  2 에 여   그 에게 거나 폐 다.  

10  2 에 라 가 아닌 태    17  2 에   

 여  경우에도 같다. 

21  (  등  폐  또는 ) 

① 원사 등    ( ㆍ  , 청  포 ㆍ 낙 는 

다)에 못  는 에는 시스  여 다  각  에 라 

 수 다.

1. 산등재 과 에  못 등   없   경우 : 폐

2. 못  계산 나 재 등     : 

② 1  폐  또는  차   원 처  다.

③   재  ㆍ  , 청  포 ㆍ 낙 는 1 에 라 

폐  수 다.

④ 원  1 , 3  폐  또는 에 여 당사  가 는 에는 폐  또

는     수 도  여야 다.

22  (  ㆍ폐 ) 

원   견  들어 변  또는 변 비 에  진술 지 아니 거나 

  돌 주거나 폐  수 다. 

23  ( 원사 등에   리) 

① 원사 등   태, 식, 시스   식 등에 여 

 사  지 고 보  고  수 다. 

② 원사 등    가 지에  는 식과 

달리 등재 거나 에  보  못  에는 재 등  허가  얻어  

ㆍ변경  수 다.

5   달  통지 

24  (  달ㆍ통지   ) 

①  11  1  1  11  1  1 에   달 또는 통지   

는 다  각  같다. 

1. 민사  등  개별 사건에 여  동   등 사

2. 1  에   간  여 그 간 안에 민사  등  당사  또는 3  

각  가  것  여 시스   진 에 동  등 사

3. 민사  등  당사  리   3  1  4 지 규  가 「민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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」 184 에 여 달 수  신고  등 사  

② 원사 등    재  또는  달  신청  등 사 에게 

시스  여   달  수 다.

③ 1  3  신고가 는 경우에  11  1  달 또는 통지는 그 달 수

에게 여야 다. 

25  (  달ㆍ통지    등) 

①  11  1  3 에   달 또는 통지   는 다  각  같다. 

1. 가

2. 지 단체

3. 사건, 특허사건과  청

3 2. 가사사건, 비 사건과  검사

3 3. 가사사건과  지 단체  

4. 「공공  운 에  」에 라 지  공공   「지 공 업 」에 라 

립  지 공사  원 처  지 여 지에 공고 는 

② 1  각  는 미리  달 또는 통지   수 도  사 등  여

야 다.

③ 사 등  지 않  1  각   상  가  경우 재 등  사

등   것   수 다.

26  (  달ㆍ통지   등) 

①  11  3 에   등재사실  통지는 등 사 가 시스 에 

 우편주  우편  보내고,  시지  보내는  

다. 다만, 시지는 등 사  청에 라 보내지 아니  수 다. 

② 1  통지는 우편  우편주    또는 시지가 

    생 다. 

③ 등 사 가 책 질 수 없는 사  시스 에 등재    11  

4  간 안에 지 못  경우에는 「민사 」 173 에 라 게 리  

 보  수 다. 

④ 1  통지   등 사 는 시스 에 여 등재    

또는  수 다. 

⑤ 시스  여 달   본에 여   본  

 다.  경우 시스  애 등 등 사 가 책 질 수 없는 사  등재  

 본   상  끝나지 아니 , 등 사 는 그 사  여 

재  신청  수 다.

27  ( 에   달) 

시스 에 여   에   11  1  등 사 에게 

달  가  에는 「민사 」 177 에   에 그 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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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  지  게 고, 달   청에 라 컴퓨  등 보처리

능  갖  에 여    여 주   에  열람

는   수 다. 

28  ( 간  계산) 

① 달  가 시스  애  여   수 없는 간  1 당 

1시간  과 는 경우에는 당   11  4  단  간에 산 지 아니 다. 

그 간  마지막 날  9시 후에 시스  애  여   

수 없게  에도 1  그 간에 산 지 아니 다. 

② 시스  지ㆍ보수  여 그 사  시 단  경우  원 처  

사 에 공지  경우에는 1  지 아니 다.

29  (  달 등) 

①  12  1  3  사 는 다  각  가운  어느 나  말 다. 

1. 14  1  또는 15  1 에 당 는 경우

2. 달  가 책 질 수 없는 사  시스 에 등재    수 

없다는  여  달  신청  경우 

3. 그 에 재 등   달  다고 는 경우

② 원사 등   12  1 에 라  달 는 경우 다  각  가운  

어느 나에 당  그  여    게  수 다. 

1.   량  상당  많  경우

2. 달  상  수가 상당  많  경우 

3. 당  에 시  색상  나타나도    가 는 경우

4. 「민사 규 」 4  2 에   지  다  크    

가 는 경우 

5. 그 에  각  사 에 는 경우

③  12  1 에 라   경우에는 시스  여 

  사  동 에  사  에 시 도  여야 다. 

④ 원사 등   12  1 에 라    달 는 경우 「우

편 」 15 3 , 「우편  시 규 」 25 1 12 에   우편  

여  수 다.

 

6  변 과 거 사 

30  ( 에  변  등  ) 

① , 답변 , 비  그 에 에 는 가  등재 어 는 경우 그

에  변  당사 가 말   사실상 또는 상 사 에 여 진술 거나 원

 당사 에게 말  당사  는 식  다.

② 1 에  변  컴퓨  등 보처리능  갖  에 여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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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  사  지   수 다.

③ 13 에 여  티미 어 식  료에  변  1  식과 께 

컴퓨  등 보처리능  갖  에 여 재생 는 나 상    

청취 또는 시청 는  다.

④ 변 비 에  당사 가 변  비에  주 과 거  리 는 경우, 변

에  변 비  결과  진술 는 경우 또는 심에  1심 변 결과  진술 는 

경우에 1  내지 3  다.

31  ( 에  거 사  신청 등) 

① 에  거 사  신청  다  각  에 다.

1. 가 시스 에 등재 어 는 경우에는 그 취지  진술 다.

2. 가 스크 등에 담  경우에는  다. 

3. 다  사람   가지고  경우에는 그것  도   것  신청 다. 

② 다  각  가운  어느 나에 당  거신청  는  스크 등에 

담아  수 다. 에는 14  3  다. 

1. 에  거 사  신청 는 가 시스    진 에 동

지 아니  경우 

2. 14  1  각  가운  어느 나에 당 는 사 가 는 경우

3. 15  1  3  또는 4 에 당 는 가  어  경우 

③ 에  거 사  신청 는 에는  내 에 라 다  각  사

 야 다. 다만,  내 에 비 어 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.

1. 가 , 그  , 도 , 사진 등에  보(다  “ 등 보”라고 

다)  경우에는  과   (  변 여  경우에

는 원본    말 다)

2. 가 ㆍ 나 상 보(다  “ ㆍ 상등 보”라고 다)  경우에

는 나 상   또는  사람,  또는   사람  그 시ㆍ , 

주 내 과 량,  사 과 사   

32  ( 등 보에  거 사) 

① 등 보에 당 는 에  거 사는  13  1  1   

에  경우 직  또는 당사  신청에 라 검  또는 감    수 다.

②  변 여  거에 여 원본  재나 내 에 여 가 는 

에는 원본  열람 는 에 다. 

③ 컴퓨  등 보처리능  갖   여 거 사   곤란  사 가  

에는 그  거 사   수 다. 에는 「민사 규 」 120  2  

다. 

33  ( ㆍ 상등 보에  거 사) 

① ㆍ 상등 보에 당 는 에  거 사는  13  1  2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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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 경우 직  또는 당사  신청에 라 다   검 거나 감

   수 다.

② 1  에  거 사  신청  당사 는 원  거나 상  

 경우에는 취 , 그 에 그 내  는   여야 다.

③ 원사 등  거 사 결과에 라  는 에는 재 등  허가  아 

2 에 라   가운    그 에  수 다. 

④ ㆍ 상등 보  거  복사에 여는 13  4   5  다.

34  ( 거 사  특 ) 

①  13    규  32 , 33 에  거 사는 주  변 내 과  

에 여  수 다. 

② 재 등  거    주  변 내 과   특  것   수 

다. 

③ 거신청  상  사 에 거   열람ㆍ청취ㆍ시청  수 었  경우 

또는 원 나 거신청  에   주 내   경우에는 거신청

과 상 에게 그에  견  진술 게 고  13    규  32 , 33 가 

규 는 차   또는  생략  수 다. 

35  ( 진술  등  ) 

① 「민사 규 」 79  진술 는 시스  여   

수 다. 

② 재 등  거나 상  신청  에는 1  진술  원본  여야 

다.

36  (  등   신 ㆍ ) 

① 사건에  당사 는 재 등  허가  아 티미 어 료 등  

여  신  수 다.

② 1  규  「민사 」 339 에  견진술과 같   341  2 에 

 감  에 다. 

③ 1   2  경우 33  3 , 「민사 규 」 96  2 , 3  

다. 

37  ( 탁 등  특 ) 

① 사건에  3 6  10 2 지에 당 는  등  그 탁사

나 상    또는  가지고 는 경우에는 시스  

여  여야 다.

② 원  1  탁사 나 상  가  또는 가 아닌 경

우   변 여 여  것  청  수 다.

③ 원  1  각  탁 등   달 또는 통지    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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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 열람과  

38  (  열람 등) 

① 등 사   동   당사 , 리  또는 3  1  4

지  가 「민사 」 162  1 에 라  열람,  또는 복 는 경

우에는, 시스 에  후 지에  그 내  고  

 거나 당 사  신  스크 등에 내 는 식  다. 

② 「민사 」 162 에 라 민사  등   열람 고  는 가 원에 

여 당  사건   열람  신청  에는, 원사 등  원에 비  컴퓨

 단말  여 당 내  열람 게  수 다.   당사 나 계  

 3  신청에 라 당 사  복 게 거나    수도 다. 

③ 3  5  11 지  등 사 는 재  허가  얻어 1 에  

   열람ㆍ복 ㆍ  수 다.

④ 사 등   사는 당사  또는 리  등   아 시스  

여  열람  신청  수 다. 

⑤ 가사사건   「가사 」 10 2 1 에 라 재  허가   

경우에 여 열람,  또는 복  수 다. 

39  (  열람 등에  수수료) 

①  열람,  또는 복  신청  경우 납 여야  수수료  액  별  1

과 같다.

② 민사  등  원에 계 는 동안에 당사 , 참가   그 리  다  각  

에 라  열람,  또는 복 는 에는 1  수수료  납 지 아니

다. 

1. 원에  공 지 아니 는 컴퓨  등  여 열람,  또는 복 는 경우

2. 원에  공 는 컴퓨  등  여 열람 는 경우

③  열람ㆍ  또는 복 에 여  규 에 특별  규  없  「재  

열람ㆍ복사 규 」  다.

40  (사건   ) 

① 심 사  또는 결 에   는   다. 다만, 20  

1 에 여 별도  보 는  또는 는 그 체  는  다.

② 1 에 라    「상고심 차에  특 」 6  2 에 진 

간  원  마지막    날  진 다. 

8  보  

41  ( 비  등  납  등) 

① 등 사 는 지액, 달료( 시지   비  포 다), 그 에 

에  비 과 시스  수수료(다  “ 수수료”라 다)  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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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에  결  식 또는 계 체에  결  식 그 에 원 처  여 

지에 공고 는 식에 라  납  수 다.

② 원 처  수수료  당사 가 납  지액, 달료 그 에 에 

 비  상당액에 1000  35  곱 여 산  액   안에  지에 

공고 다.

③ 2 에 라 산  값  200원 미만  경우에 수수료 액  200원  다.

④ 1  수수료는 「민사 비 」 9 에 라 그 액  비  본다. 

42  (  ㆍ 리) 

① 시스 에  는  보 , ㆍ변 ㆍ훼 ㆍ  등

 지   보안  여야 다.

② 사건  경우 원 처  「 원재 사  처리규 」 4  각  사 에 

여  특  고 여 달리  수 다. 

③ 사건  경우  검 나 사 등 원 에  거 사 또는 재

택근  그 에 업 상 다고 는 에는 원청사  곳에   

 수 다.    당   없  공개 지 않도  여야 다.

43  ( 시스  운 ) 

① 원 처  41  1 에   비  등   납  여  

 안에  시스  시간  지  수 다.

② 원 처  시스  검  여  시간 동안 시스  

시간  시  수 다.

③ 원 처  시스 에 애가 생 거나 그 에 득  사   

에는 애 생사실  그 복 사실  원 지  지에 게시 여야 

다.

④ 원 처  사건에 여 담당 재 등  시스  애 또는 그 

 사  술  지원  청  경우   내에  사건 보 또는  등  열

람 거나 그   취  수 다.

44  (특 ) 

「민사집 」 46 에  강 집 지 신청   규 에  달리 지 않는   

5 1 에 라   신청   수 다. 

  

1 (시 )  규  2011  5월 2  시 다.

2 ( 시 ) ① 과  규   시 는 별  2  같다. 다만 원 처  시ㆍ

원  사건에 여 그 시  달리  수 다.

② 1  규 에도 고 원 처  는 재 ㆍ  등에 여는 2014  

12월 31 지  10  1  지 아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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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( ) ①  규   규  시  후 1심에  수 는 사건  다. 

다만, 병 사건  가  규  시  당시 계   사건   규  시  에 수

 사건에  재심 또는 재심사건  그러 지 아니 다.

② 재  1 에 당 지 아니 는 사건  경우에도 19  1 에  

  수 다. 

4 (다  규  폐지 등) ① 「특허 에    등에  규 」  「민

사  등에    등에  규  시 에  규 」    폐지

다.

②  규  시  에 「특허 에    등에  규 」에 라 수  사

건   규 에 다. 

 (2012.05.02 2397 ) 

1 (시 )  규  공포  날  시 다.

2 (계  사건에  )  규   규  시  당시 원에 계   사건에도 

다. 

  (2012.12.27 2437 ) 

1 (시 )  규  2013  1월 1  시 다. 다만, 4 1  개 규  

2013  1월 23  시 다. 

2  ② 민사  등   등에  규   다 과 같  개 다.

43 3   “ 원 지”  “ 원 지”  다. 

2 (다  규  개 ) ①, ③ ~ ⑦ 생략

  (2012.12.27 2441 ) 

1 (시 )  규  2013  1월 1  시 다. 

2 (다  규  개 ) ② 민사  등에    등에  규   다

과 같  개 다. 

39 3   “「재  열람ㆍ등사 규 」”  “「재  열람ㆍ복사 규 」”  

다. 

2 (다  규  개 ) ①, ③ ~ ④ 생략

3 (다  규 과  계)  규  시  당시 다  에   규  또는 그 규  

고 는 경우  규   그에 당 는 규  는 에는  규 에 갈 여 

 규  또는  규  당   것  본다.

  (2013.01.08 2444 ) 

1 (시 )  규  2013  1월 21  시 다.

2 ( ) ①  규  「가사 」( 63 , 6편에  사건 )  「

」   는 사건에 여는  규  시  후 1심에  수 는 사건

 다. 다만, 병  사건  가  규  시  당시 계   사건   규  시

 에 수  사건에  재심 또는 재심사건  그러 지 아니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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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재 등  1 에 당 지 아니 는 사건  경우에도 19  1 에  

  수 다.

③ 4   11  개 규   규  시  당시 원에 계   사건에도 

다. 다만,  규 에 라 생  에는  미 지 아니 다.

  (2013.06.27 2478 ) 

1 (시 )  규  2013  7월 1  시 다.

2 (계   사건에  경과 )  규  특별  규  없   규  시  당

시 원에 계   사건에도 다. 다만,  규 에 라 생  에는  

미 지 아니 다.

3 ( ) ①  규  「민사 」 2편 4 , 6편에  사건, 「가사

」 3편에  사건  2013  7월 1  시 는 도에  사건에 여 

당 차에   시  후  수 는 1심 사건  고, 「민사집

」 4편과 「가사 」 63 에  보 처  신청사건과 그에 수 는 보 처  

ㆍ취  신청사건,  신청사건, 담보에  신청사건, 등  또는 등   

탁 거나 재  본  달 는  집 는 보 처  집 취  신청사건  

가압 에  감수보 처  신청사건에 여 당 차에   시  후 

 수 는 보 처  신청사건  다. 다만, 그 사건  당 차에   

 당시 원에 계   사건에 병  경우 또는 당 차에    에 수  

사건에  재심 또는 재심 사건 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.

② 29 4  개 규   3 1 ㆍ 2  에  차에는 2013. 11. 

4.  다.

③ 재 등   규  지 아니 는 사건  경우에도 19 1 에 라 

  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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